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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것인지 회신바람.

회  신

  유조에 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

실상의 사용일과 허가 청의 완공검사 합격통지일  빠른날이 됨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세정13407-1330, 2000.11.18)

  11. 취득세  등록세의 납세의무자

 【질 의】

  질의인은 미등기건물을 임 하면서 임 인의 요구에 의하여 등록세  교육세 등등

의 등기비용과 취득세까지 부담하 고, 임 기간을 7년으로 하는 임 계약을 체결하

는데 3년이 되자 임 인은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

 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부동산 취득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 아는데 이에 

한 정확한 법률 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.

회  신

  부동산의 취득세 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같은법 제

124조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자 는 그 부동산의 취득․이 ․변경등의 사항을 

공부에 등기 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규정

하고 있고, 같은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 으로 

완 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가의 여부에 계없이 소유권이  형식에 의한 

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뜻하는 바,

  임 인의 미등기건물을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당해 임 건물을 임차인 앞으로 등

기하 다면 임차인에게 취득세․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.

(세정13407-1327, 2000.11.18)


